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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

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

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

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

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다른 선거운동 수단도

선거마다 막대한 양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

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.

이에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

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

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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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

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

하고,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

정하도록 함(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).

나. 후보자가 선거공보,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

보,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(안 제65조의2제1

항 및 제2항 신설).

다. 전자선거공보 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

지 등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

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,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

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때 전자선거공보 등을 발송하도록 함(안 제

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라. 세대원 모두 전자선거공보 등을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공보

등을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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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

설하며,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2항) 중 “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”를

“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”로 한다.

⑫ 선거벽보를 제작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

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65조제13항 전단 중 “제8항까지의”를 “제8항까지 및 제12항의”로 한

다.

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2(전자선거공보) ① 후보자가 제65조제6항에 따라 선거공보를

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의 내용을

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선거공보(이하 “전자선거공보”라 한다)를 같

이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자가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는

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후보자

정보공개자료(이하 “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”라 한다)를 같이 제출

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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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(이하 “전자선거공보등”

이라 한다)를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7일부

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

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

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.

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의 발

송을 신청한 선거인에게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

자료를 발송하는 때에 전자선거공보등을 발송한다.

⑤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의 선거권자인 세대원(세대주가 포

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)이 모두 제3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

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세

대에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아니한다.

⑥ 전자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 및 발송, 그 밖에 필요

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”를 “규

격, 게시방법 및 제3항의 친환경 소재의 기준ㆍ종류 등에”로 한다.

③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

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61조제3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4 및 제3호의5로

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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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의2.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

사람

3의3. 제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

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- 7 -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64조(선거벽보) ① ∼ ⑪ (생

략)

제64조(선거벽보) ① ∼ ⑪ (현행

과 같음)

<신 설> ⑫ 선거벽보를 제작할 때에는

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

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

한다.

⑫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ㆍ삭

제 신청, 數量公告ㆍ規格ㆍ작성

ㆍ제출ㆍ확인ㆍ첩부ㆍ經歷 등

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私生活

誹謗으로 인한 告發事實의 공

고,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

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
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

정한다.

⑬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친

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, 그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65조(선거공보) ① ∼ ⑫ (생

략)

제65조(선거공보) ① ∼ ⑫ (현행

과 같음)

⑬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

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

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선거

벽보”는 “선거공보”로, “첩부하

지 아니할 지역”은 “발송하지

아니할 대상 및 지역”으로, “첩

⑬ ---------------------제8

항까지 및 제12항의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. 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- 8 -

부”는 “발송”으로, “규격을 넘

거나 미달하는”은 “규격을 넘

는”으로, “경력ㆍ학력ㆍ학위ㆍ

상벌(이하 “경력등”이라 한다)”

은 “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

개자료”로 본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.

⑭ (생 략) ⑭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제65조의2(전자선거공보) ① 후보

자가 제65조제6항에 따라 선거

공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

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

공보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

변환한 선거공보(이하 “전자선

거공보”라 한다)를 같이 제출

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자가 제65조제9항에 따

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

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

료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

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(이하

“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”라

한다)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

정보공개자료(이하 “전자선거

공보등”이라 한다)를 받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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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선거인은 후보자등록신청

개시일 전 7일부터 후보자등록

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전자우편

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인이 희

망하는 방법으로 전자선거공보

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

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

청할 수 있다.

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

는 제3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

등의 발송을 신청한 선거인에

게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와

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

는 때에 전자선거공보등을 발

송한다.

⑤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

내의 선거권자인 세대원(세대

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

말한다)이 모두 제3항에 따라

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

한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

관리위원회는 해당 세대에 선

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

를 발송하지 아니한다.

⑥ 전자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

ㆍ제출ㆍ확인 및 발송, 그 밖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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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

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67조(현수막) ① ㆍ ② (생

략)

제67조(현수막) ① ㆍ ② (현행과

같음)

<신 설> ③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환

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

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

다.

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

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

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

칙으로 정한다.

④ -------------------------

게시방법, 제3항의 친환경 소재

의 기준 및 종류 등에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

① ㆍ ② (생 략)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)

① ㆍ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
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한다.

③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.

1. ∼ 3. (생 략) 1. ∼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3의2.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

여 전자선거공보를 제출하지

아니한 사람

<신 설> 3의3. 제65조의2제2항을 위반하

여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

제출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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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의2.ㆍ3의3. (생 략) 3의4.ㆍ3의5. (현행 제3호의2

및 제3호의3과 같음)

4.ㆍ5. (생 략) 4.ㆍ5. (현행과 같음)

④ ∼ ⑫ (생 략) ④ ∼ ⑫ (현행과 같음)


